


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

과제 개요

◦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통해 내부 부정․비리에 대한 공익제보가

이루어진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방안 마련

◦ 시·도 교육청별로 설치된 ‘공익제보신고센터’ 운영을 내실화하고,

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 정비

* 시·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를 의제화하여 공감대 확산 필요

주요 내용

◦ ‘공익제보신고센터’ 운영 내실화

- 신고번호 홍보, 모바일 접속, 익명제보 등 접근성 향상 모색

- 신고 사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표준 운영기준 마련

◦ 공익제보자 신변노출 방지

- 신변노출에 대한 주의의무 강화 및 위반자 처벌 강화

-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의 실질적 이행 방안 마련

◦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제도 정비

- 신변노출 등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가 어려울 경우 다른 공·사립

학교 파견, 교육청 파견 근무 등 근무지 변경 조치 (법령정비* 필요)

* 공익제보자로 인정될 경우, 원소속지 동의 없어도 파견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

- 다른 보호방안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경우, 공립 교직원

등으로 특별채용 방안 검토

* 최소한으로 엄격한 적용 필요




